
선박 대기오염도 규제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장 2004년 발효 예상

선박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규제가 시작된다.

갈수록 지구 대기환경 보전문제가 범세계적인 중대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육상의 자동차에 이어 해상에서

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안전과 해양환경 문제에 관한 UN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해양오염방지

협약 부속서 6장(MARPOL ANNEX Ⅵ)으로 1997년에 채택한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규칙」이 앞으로 2

년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선박용 기관 및 대기 오염물질배출 설비에 대한 검사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자의 등록 및 고유황유 사용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선박의 대기오염방지검사 및 증서 교부체제를 확립하고 선박용 연료유 공급 및 감시체계를 구축하며, 외

국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를 시행하고 항만의 오염물질 수용능력 등을 확충하는 등 협약의 국내시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는 1)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선박에는 NOx 저감기관의 사용을 의

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성능을 검사토록 하고 있으며, 2)황산화물(SOx)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유황유 사용을 금지하고 선박용 유류 공급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며, 3)선박에 할론가스나 염화불화탄소

등과 같은 오존파괴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4)선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반드시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각기

를 사용해 소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5) 유조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통제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화하고 있다.

협약은 2000년 1월1일 이후 탑재된 선박기관에 소급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내 기관 제조기업에서는 이미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한국 국적의 선박에는 협약을 충족하

는 기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선박 연료유도 국내 정유기업들이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황함유 기준치(0.45%)

보다 낮은(0.35-0.4%) 연료를 생산하고 있어 협약이 발효되더라도 국내 해운·조선 및 정유업계에 미치는 파

급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부는 이미 개발된 NOx 저감기술의 수요증가와 저유황유 생산기반 구축으로 관련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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